
2016. 6. 7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심사필번호 제2016-약관-107호 

 

「양도성예금증서(CD)특약」 

 

제1조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

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며,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합니다. 

 

제2조 가입대상 

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. 

 

제3조 최저가입금액 

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 

 

제4조 가입기간 

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5년 이내에서 일단위로 합니다. 

 

제5조 만기일 전 지급거절 

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. 

 

제6조 만기후이자 

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후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단, 만기일이 임시공휴일 또는 새로 지정되는 

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수에 대하여 가입 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 

 

제7조 등록발행 

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규정에 따라 등록발행 할 수 있으며, 

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 

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

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. 

 

제8조 면책  

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(이자 포함)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 

 증서를 분실∙도난 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 

 다만,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

 

제9조 관련법규의 준용 

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 

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

 

 

 

 


